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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고  제2016 - 1340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안

2. 제정이유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른 고양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관광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법인설립 허가 및 정관변경 허가에 따른 구비서류와 절차를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라. 법인 설립 취소와 해산 등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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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년 9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신한류관광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신한류관광과 의료관광팀(031-8075-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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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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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규칙 제    호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른 고양시 관

광협의회의 설립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단법인 고양시 관광협의회(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기도 관광협의회와의 관계) 법인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관광협의회의 분사무소로서 지부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제14조제3항

제2호에 따른 “그 밖에 지역관광 진흥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관광(의료관광)안내센터 및 관광홈페이지 관리·운영

  2.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의 판매·운영

  3. 고양 시티투어, 캠핑장, 전기기차, 인력거 등 관광시설 운영

  4.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워킹가이드 관리 운영

  5. 의료관광 유치 마케팅 및 전문인력 양성

제5조(설립허가의 신청)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른 법인의 설

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고양시장(이하 “시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허가) ① 시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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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명칭은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할 것

  2.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4.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시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

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설립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법 제42조제2항,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법인정관

변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

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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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설립허가의 취소)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는 그 청산인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법인해산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

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6

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법 제94조

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신한류관광과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신한류관광과장
신  승  일

팀  장
직위․성명

의료관광팀장
김  형  기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형  기
(031-8075-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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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법 인

⑤법인 명칭

⑥법인 소재지 ⑦법인 전화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대표자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⑩대표자 주소 ⑪대표자전화번호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
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
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
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
인설립에관한의사결정을증명하는서류) 사본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
하여확인되는입증서류는제출을생략합니다.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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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발 기 인 명 단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약 력 비 고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ㆍ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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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회 원 명 부

연번 성 명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및 이메일 비 고

1

2

3

※ 회원명부에는 발기인을 포함, 회원별로 구분(일반회원․특별회원 또는 정
회원․준회원 등)하여 비고란에 기재

작성자 : 사단법인 고양시 관광협의회 발기인 대표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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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재 산 총 괄 표(목록)

총

계

1.

기

본

재

산

구 분 소재지 수량 평가액(원) 설립년도수익액 취득원인 비고

건 물

토 지

출연금 - -

소 계 - - -

2.

운

영

재

산

품 목 종 류 수 량 금 액
(현재가액)

설립년도
수익액 취득원인 비고

현 금 - -

컴퓨터 ○○ ○대 ○○만원

차 량 ○○ ○대 ○○만원

소 계 - ○○만원 -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고양시 관광협의회장 (인)

고양시장 귀하

☞ 기본재산이 현금일 경우는 잔액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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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1호서식]
운 영 재 산 세 부 현 황

1. 총 괄
( 년 월 일 현재)

구 분 수 량 평 가 액 비 고

예 금

주 식

채 권

부 동 산

기 타

총 계

2. 분류별 세부내역

재 산 명 종 류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총 계

※ 1) 운영재산 현황에는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기재
2) 분류별 세부내역에는 총괄에서 분류된 재산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3) 분류별 세부내역의 비고에는 발생 또는 보유사유와 집행계획을 간략히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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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2호서식]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

2. 소 유 자 :

3. 사용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단법인 고양시 관광협의회가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나. 사용조건 :

20 년 월 일

소유자 : (인)

고양시장 귀하

(※ 타인 소유의 건물의 경우 건물사용승낙서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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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시 예정표 ·····················································································

2. 직종 및 정원 ···························································································

3. 직원채용계획 ···························································································

4. 건물, 대지 및 임대 ················································································

5. 장 비 ·······································································································

6. 시 설 ·······································································································

7. 세입세출 예산서 ·····················································································

8. 기타 법인 운영 관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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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시 예정표

1) 사업개시 예정일 :

2) 사업개시 준비기간 :

3) 운영조직 계획표(예시)

2. 상근직원

직위 성명 담당사무 학,경력 비고

계 ○명

3. 회원관리계획

구분 인 원(명) 회비수준(원) 회원자격

특별회원

일반회원

계

총회

공동협의회장

이사회 감사

사무국장 고양CVB단장

회원
총무팀 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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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 대지 및 임대

구 분 소재지(지번, 지목) 수 량 (㎡) 단가 (원) 금액 (원)

건 물

대 지

임 대

계

5. 장 비

구 분 장 비 내 역 수 량 단 가 (원) 금 액 (원)

사무용
컴퓨터

복사기 등

기 타 업무용차량 등

합 계

6. 시 설

시 설 내 역 면적(㎡) 수 량 평가금액 (원)

사 무 실

교 육 실

쉼 터

진 료 실 등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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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입세출 예산서

가. 세 입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2016)
산 출 기 초 비 고관 항 목

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대가료

잡수익

․

․

․

․

기부금 수입

․

․

․

․

기부금

․

․

․

․
세입합계

나. 세 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2016)
산 출 기 초 비 고관 항 목

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대가료

경상비

․

․

․

․

인건비

․

․

․

․

임 금

․

․

․

․

세출합계

8. 기타 법인 운영 관련 사항

- 법인의 운영 관련사항 구체적 요약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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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임 원 조 서

번호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기 학력 주 소 현직

사단법인 고양시 관광협의회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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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1호서식]

취 임 승 낙 서

사단법인 고양시 관광협의회장 (인)

설립자 ○○○ 귀하

본인은 금번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 고양시 관광협의회의

이사(임기○년)에 취임 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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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사단법인 고양시 관광협의회 총회 회의록” (예시)

1. 일 시 : 년 월 일

2. 장 소 :

3. 출석위원 : ○○○, ○○○, ○○○, ○○○, ○○○, ....(성명기재)

4. 결석위원 : ○○○, ○○○, ○○○, ....(성명기재)

5. 안 건

- 제1호 의안 : 설립취지선택(안)

- 제2호 의안 : ○○법인 명칭제정(안)

- 제3호 의안 : 정관(안)

- 제4호 의안 : 임원선임(안)

- 제5호 의안 : 법인사업계획서(안)

- 기타 안건(있을시 상정)

6. 회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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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언 자 회 의 진 행 사 항

사회자

발기인(A)

발기인(B)

발기인(C)

사회자

발기인

사회자

임시의장

＊＊＊

＊＊＊

＊＊＊

＊＊＊

＊＊＊

(전원)

＊＊＊

＊＊＊

발기인 ○명 중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 대회를 이끌어갈 임시의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임시의장을 맡으시면 좋으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할 것을 제의합니다.

재청입니다.

삼청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음을 표명하다)

그럼, ＊＊＊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 진행을 맡아 주시

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으로 ○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제1호 의안인 설립취지문 선택이 있겠습니다

간사 000님께서는 본 법인 설립취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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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언 자 회 의 진 행 사 항

간사
임시의장

발기인(D)

발기인(A)
발기인(F)
임시의장
발기인
임시의장

간사
임시의장

발기인(E)
발기인(B)
임시의장
발기인
임시의장

발기인(C)
발기인(A)
발기인(B)
발기인
이사장

0 0 0
＊＊＊

＊＊＊

＊＊＊
＊＊＊
＊＊＊
(전원)
＊＊＊

0 0 0
＊＊＊

＊＊＊
＊＊＊
＊＊＊
(전원)
＊＊＊

＊＊＊
＊＊＊
＊＊＊
(전원)
＊＊＊

(설립취지문 낭독)
간사 000 낭독하신 대로 본 법인은 ........................
하고자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2호 의안인 법인명칭 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좋은 명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의 명칭은 ... 뜻을 살리고 하는 뜻에서 사단법인 ○○○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재청입니다.
삼청입니다.
본 법인의 명칭을 사단법인 ○○○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
(이의없음을 표명하다)
그럼,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호 의안인 정관(안)심의가 있겠습니다.
간사 000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거 정관안 제안 설명)
간사 000의 정관(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정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 ....는 .....으로 하는 것이 더....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법인의 취지를 ....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정관 제5조의 ...는 ...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이의없음을 표명함)
정관 제5조는 ...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나 질의 없으신지요 ?
없으시면 정관(안)은 수정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호 의안인 임원선임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법인의 이사장을 선출한 뒤 이사와 감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이사장으로 ＊＊＊을 추천합니다.
재청입니다.
삼청입니다.
(＊＊＊을 이사장으로 선출함을 동의함)
(인사말씀)
이어 이사와 감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이사와 감사 선임 및 임기결정)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진행하여 나머지(안) 처리

위와 같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발기인 대 표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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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제 호

법인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3.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4. 사업내용:

5. 허가조건: 뒷면에 기재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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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5. 허가조건:

<변경 사항>

일 자 내 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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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법

인

⑤법인명칭

⑥법인 소재지 ⑦법인 전화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⑩대표자 주소 ⑪대표자 전화번호

⑫설립 허가
일 자

⑬설립허가 번호

「민법」 제4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1. 변경사유서 1부 없 음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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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서식]

정관변경사유서 (예시)

본 법인의 임원 중 이사 정수가 7명으로 구성되었으나 ․․․․․․․․

․․․․․․․․․․․․․․․․․․․․․위하여 정관 제○조 중 “이사 7명”

을 “이사 9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사단법인  고양시 관광협의회장 (인)

고양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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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1호서식]

법인변경 사항보고

법 인
일반개요

법인명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정관변경
현 황

변 경 전 변 경 후

소 재 지
변경현황

변 경 전 변 경 후

재

산

변

동

현

황

구 분 증 가 전 증 가 후

계

기본재산

운영재산

임원변경
현 황

구 분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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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서식]

정관 변경 신․구 대비표

현 행 (구) 개 정 (신)

제○조

※ 개정조문만 발췌 대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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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사단법인 점검표

법인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설립허가번호 설립허가일

■ 법인사무

검토항목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추진실태

Ⅰ. 민법제97조

1. 등기 및 등기사항 보고 해태 여부

2. 재산목록 미비치 및 부정기재 여부

3. 신고사항 미신고 및 부정 신고 여부

4. 파산신청 해태 등

Ⅱ. 목적사업의

이행

1. 정관 목적사업 실시 여부

2.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

3. 정관목적사업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 여부

Ⅲ. 수익사업의

적정성

1. 과도한 입장료, 참가비 등 부과 여부

2. 법인 사업수행에 따른 과실을 개인에게 분배하고 있
는 지 여부

Ⅳ. 위탁사업

운영

1. 위탁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여부

2. 회계의 부정, 부실 운영으로 감사, 민원 등으로부터 개
선권고 등을 받았는 지 여부

3. 기타 공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
였는 지 여부

Ⅴ. 임원 등
1. 임원ㆍ감사의 자격 충족 여부 및 선임의 적법성 여부

2. 이사회의 적법한 운영 여부

Ⅵ. 사업계획의

이행 등

1. 설립허가시 및 매년도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

2. 분사무소 등기 및 보고 여부

3. 허위 분원 운영, 분원 등기 및 신고 해태 여부 등

Ⅶ. 정관변경 등

1. 이사의 임면, 이사의 권한 제한 등 정관 변경 사항의 임
의 변경 여부

2. 허가조건 준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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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변동 등 회계감사

검토항목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비 고

Ⅰ. 기본재산확보
여부

1. 기본재산 확보 여부

Ⅱ. 기본재산처분

여부

1. 정관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산 처분 여부

2. 등가 이하의 다른 재산과의 교환 여부

3. 자의적인 담보 설정행위 여부

4. 법인 목적과 무관한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
무․연대채무 등 부담행위 여부

5. 기본재산의 성질을 변경한 보존․이용․개량행위 여부 등

Ⅲ. 법인재산의

분배

1. 대표자 등 임원에 대한 과도한 임금 지급 및 업무
추진비 등의 지급 여부

2. 법인 차량, 휴대전화, 사무실 등의 임의 사용 여부

■ 기 타

Ⅰ. 기타사항

이상의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 고양시 관광협의회

대표자(대리인) (인)

▣ 건의사항

▣ 제도개선 건의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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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법인해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청산

법인

①법인명칭

②법인 소재지 ③법인 전화번호

④청산인 성명
⑤청산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⑥청산인 주소 ⑦청산인 전화번호

⑧해 산 연 월 일

⑨해 산 사 유

「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

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처분방법의대강을적은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총회의 결의에 따라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

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수 수 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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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1호서식]

(사단법인)청산인 선정신고서

사단법인 고양시 관광협의회

「민법」 제82조에 따라 해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산인을 선정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산인 성명 생 년 월 일 주 소

  고양시장 귀 하

※ 기타사항

○ 선정근거 : 정관에 정한 자 또는 해산당시의 이사

○ 청산인 직무
① 해산의 등기 및 신고

② 현존사무의 종결

③ 채권의 추심

④ 채무의 변제

⑤ 잔여재산의 인도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 여부

(제한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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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①법인 명칭

②법인 소재지 ③법인 전화번호

④대표자(이사ㆍ
청산인) 성명

⑤대표자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⑥대표자 주소 ⑦대표자전화번호

처분

재산

⑧종류및수량

⑨금 액

⑩처분 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여제출)
없 음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

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



- 33 -

[별지 제7호서식]

청 산 종 결 신 고 서
처리기간

즉시

청산
법인

① 법인명칭

② 법인소재지 ③ 법인 전화번호

④ 청산인 성명
⑤ 청산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⑥ 청산인 주소 ⑦ 청산인 전화번호

⑧ 청 산 연 월 일

⑨ 청 산 취 지

「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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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시 제2016-221호

도시계획시설(광로3-6호선)사업 도시관리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및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산35-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광로3-6호선) 사업에 대하여 이케아 신축

공사에 따른 변속차로 설치 등의 사유로 이케아 코리아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86조, 제8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32조(지형도면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4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2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산35-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광로3-6호선)사업
    - 명칭: 고양원흥 공공주택지구내 이케아 신축공사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16,014㎡

   

구  분
결정면적(㎡)

금회 시행면적(㎡) 비 고
당초 변경 변경후

계 80,456 증) 356 80,812 16,014

도로(광로 3-6호선) 80,456 증) 356 80,812 16,014

     ※  변속차로 설치 등에 따른 법면발생 등으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음.(356㎡ 신규편입)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경기도 고아명시 일직로 17
    - 성명 : 이케아 코리아 유한회사 대표자 안드레 슈미트갈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17년 7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조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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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관리계획(경미한사항) 결정(변경) 사항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광로 3 6 30~60
주간선
도로

4,960
광장47

강매동658
대로1-9

원흥동 178-7
일반도로

건고제570호
71-09-27

변경 광로 3 6 30~60
주간선
도로

4,960
광장47

강매동658
대로1-9

원흥동 178-7
일반도로

변속차로 
설치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사유

광로3-6 광로3-6
․ 폭원 및 연장 : 변경없음․ 356㎡ 신규편입

․ 원흥지구내 이케아 신축공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협의결과에 
따른 변속차로 설치에 따른 법면발생 등으로 356㎡ 신규편입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구분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적 편입 주소 성명 권리구분 주소 성명

계 56필지 49,968 16,014

1
덕양구
도내동 산35-1 임 1,862 38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2 〃 산35-3 임 78 6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3 〃 496 전 909 5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4 〃 496-6 임 2,407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5 〃 497-3 전 2,435 38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6 〃 498-1 전 71 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7 〃 499-1 전 541 25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8 〃 500-1 전 1,245 21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9 〃 500-2 전 1,118 18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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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적 편입 주소 성명 권리구분 주소 성명

10 덕양구
도내동 500-5 전 28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 500-6 전 116 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12 〃 501 전 871 21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13 〃 501-2 전 1,523 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14 〃 502 전 15 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15 〃 502-2 전 1,140 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16 〃 506 전 1,071 66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17 〃 506-1 전 324 2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18 〃 506-2 전 48 4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19 〃 506-3 전 1,180 2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20 〃 506-5 전 372 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21 〃 507 전 1,140 55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22 〃 507-2 전 641 1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23 〃 508-3 전 848 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24 〃 518-3 전 126 4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25 〃 518-5 전 648 7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26 518-6 전 791 16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27 〃 518-8 전 2,443 1,12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28 〃 519-25 답 168 15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29 〃 519-26 답 58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30 〃 521-1 전 1,772 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31 〃 522 전 1,498 46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32 〃 523 전 793 17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33 〃 523-1 임 1,817 7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376 김민규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40-12 김영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34 장성마을 30-702 김승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46-3 동문빌라 나-101 김용규

광명시 광명동 96-4 
태양빌라 101 선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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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적 편입 주소 성명 권리구분 주소 성명

34 덕양구
도내동

523-2 임 3,833 1,94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35 〃 524 전 2,033 1,20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36 〃 524-1 전 2,033 1,0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37 〃 525-1 전 1,732 1,1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38 〃 525-3 잡 45 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39 〃 525-4 전 2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40 〃 526-1 전 112 11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41 〃 526-4 전 305 175 고양군 원당읍 도내리 
402-5 원기섭

42 〃 526-12 전 617 6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43 〃 526-13 대 184 3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44 〃 526-14 전 17 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45 〃 527-8 임 80 8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46 〃 527-9 임 431 17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47 〃 561-5 전 804 32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48 〃 561-6 전 485 2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49 〃 562 전 654 13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50 〃 809 전 912 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51 〃 898-2 도 178 30 국토교통부

52 〃 898-3 도 360 226 국

53 〃 899-10 구 3,212 1,361 국토교통부

54 〃 900 도 188 44 국토교통부

55 〃 1126 도 1,653.5 1,653.5 고양시

56 〃
미부여
번지 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이케아
용지



- 38 -

■ 도시관리계획 신규 편입조서

구분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적 편입 주소 성명 권리구분 주소 성명

계 13필지 7,956 356

1 덕양구
도내동

496-6 임 2,407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이케아
용지

2 〃 500-5 전 28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이케아
용지

3 〃 500-6 전 116 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이케아
용지

4 〃 501-2 전 1,523 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이케아
용지

5 〃 502-2 전 1,140 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이케아
용지

6 〃 506-5 전 372 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이케아
용지

7 〃 523-1 임 1,817 7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376 김민규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40-12

김영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34 장성마을 30-702 김승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46-3 동문빌라 나-101 김용규

광명시 광명동 96-4 
태양빌라 101 선순숙

8 〃 525-3 잡 45 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이케아
용지

9 〃 525-4 전 2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이케아
용지

10 〃 526-4 전 305 175 고양군 원당읍 도내리 
402-5 원기섭

11 〃 526-13 대 184 3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이케아
용지

12 〃 526-14 전 17 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이케아
용지

13 〃 미부여
번지 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이케아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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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시 제2016 - 222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에 의거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2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 83 외 2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일
별 지 참 조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8075-3096~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9. 2일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

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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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시 제2016- 223호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변경 고시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3(C2)의 세부개발계획을 변경
하였기에 같은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9. 2.

고  양 시 장
□ 실시계획 변경[특별계획구역3(C2) 세부개발계획]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한국국제전시장(2단계)건립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은 전시사업에 대한 수요에 
부합하는 동양최대 국제전시장을 건립하여 고양시 도시경제의 새로운 기반을 
형성하고 21C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700번지 일원
￮ 면적 : 742,709.9㎡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 시행자 : 고양시장
￮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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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6년 ~ 2018년
￮ 시행방식 : 수용 및 사용 방식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변경에 관한사항
       (붙임1: 특별계획구역3 변경)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및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방법 : 관계도서를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031-8075-3154) 및 마이스산업과

(( 031-8075-351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붙임1
□ 특별계획구역3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1.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1)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8,200.2 - 28,200.2 100.0

상업지역 28,200.2 - 28,200.2 100.0

일반상업지역 28,200.2 - 28,200.2 100.0

  (2) 용도지구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2.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 3
일산서구 대화동
2703번지

28,200.2 - 28,200.2
고양시고시
제2009-64호
(2009.3.19)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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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5.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건축물 용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기정 변경

지정용도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소매시장,

상점에 한함)

(단, 지정용도의 합이 전체연면적

의 50%이상)

․판매시설 중 나목 소

매시장, 다목 상점

․판매시설 중 나목 소

매시장, 다목 상점

허용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중가목내지바

목, 자목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기원제

외) 내지 다목, 라목(실내낚시터 제외),

마목(종교집회장 제외), 바목(부동산 중

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제외),

아목, 타목(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숙박시설 중 가목의 호텔, 나목의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

장,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운동시설 중 가목(실내낚시터, 골

프연습장 제외) 내지 다목

․위락시설(라목 제외)

․방송통신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바목, 자목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기원 제외) 내지 다

목, 라목(실내낚시터 제

외), 마목(종교집회장 제

외), 바목(부동산 중개업

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

소 제외), 아목, 타목(안마

시술소, 안마원 제외)

․문화및집회시설중공

연장, 집회장, 전시장

․교육연구시설중교육원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바목, 자목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기원 제외) 내지 다

목, 라목(실내낚시터 제

외), 마목(종교집회장 제

외), 바목(부동산 중개업

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

소 제외), 아목, 타목(안마

시술소, 안마원 제외)

․문화및집회시설중공

연장, 집회장, 전시장

․교육연구시설중교육원

․위락시설(유원시설업)

주) 허용용도에는 해당구역의 지정용도를 포함.

  (2)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 건축물의 건폐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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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의 용적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기정 변경

용적률 ․ 800% 이하 ․ 210% 이하 ․ 220% 이하

   ■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기 정 변 경

높 이 ․ 50층 ․ 6층 ․ 7층

층 고

․ 층고는 각 층당 4m이하로 제한
(1,2층 제외)

※ 복합시설의 층고는 각 층당4m이하로
제한(1,2층 제외)
단, 층고제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안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층고제한완화를 포함한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 위원회 또는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변경 할 수 있다

․ 층고는 각 층당
4m이하로 제한
(1,2층 제외)

․ 1~2층: 7m이하
․ 3~6층, 옥상층:
6.5m이하

․ 층고는 각 층당
4m이하로 제한
(1,2층 제외)

․ 1~2층: 7m이하
․ 3~7층, 옥상층:
6.5m이하

  (3)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건축물의 배치․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배 치

및

건축선

․ 공공보행통로의 연속성이 유지되도

록 배치

․ 전면도로변으로 건축물의 전면을 향

하게 하되 후면부도 직접 건물로의

보행진입이 가능토록 함

․ 공공보행시설과 연계되는 지점은 보

행연결통로가 길어지지 않도록 (특3)

계획구역내 대지 경계선에 근접하게

배치

․ 전면도로(광로 2-2호선)변으로 건축물의

전면을향하게 하되 대로 2-1호선 도로

변 건축물의 후면부에서도 직접 건물

로의 보행진입이 가능토록 함

․ 건축한계선 : 4m 지정(대로2-1호

선변, G1, G2 경관녹지변)

․ 건축한계선

- 4m지정 (대로2-1호선변, G2경관녹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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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기정 변경

형 태

및

색 채

․ 고층부 탑상형

․ 개구부

- 20m폭 이상의도로에위치하는건축물의

1층 전면의 경우 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으로 조성하여야 함

- 1층전면개구부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하여야 함

․ 개구부

- 광로2-2호선 및 G2경관녹지변과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의 경우 벽

면의 50%이상을 투시형으로 계획

- 광로 2-2호선 및 G2경관녹지변 1층

셔터는 투시형으로 계획

․ 색채 및 재료

- 고층부(6층이상)

∎주조색 : 채도 2이하, 명도 8이상

∎보조색 : 채도 4이하, 명도 6이상

∎강조색 : 제한없음

- 저층부(5층이하)

∎주조색 및 보조색 : 채도 4이하,

명도 6이상

∎강조색 : 제한없음

․ 색채 및 재료
- 고층부(6층이상)
∎주조색
 : 채도 2이하,
   명도 8이상
∎보조색
 : 채도 4이하,
   명도 6이상
  - 주조색
 : 아이보리계열
  - 보조색
 : 회색계열
∎강조색
 : 애플그린계열
 - 저층부(5층이하)
∎주조색 및 보조색
: 채도 4이하, 
  명도 6이상 범위
 - 주조색
  : 아이보리계열
 - 보조색
  : 회색 계열
∎강조색
  : 애플그린 계열

․ 색채 및 재료
- 고층부(6층이상)
∎주조색
 : 채도 2이하,
   명도 8이상
∎보조색
 : 채도 4이하,
   명도 6이상
  - 주조색
 : 아이보리계열
  - 보조색
 : 회색계열
∎강조색
 : 애플그린계열,
  옐로우계열
 - 저층부(5층이하)
∎주조색 및 보조색
: 채도 4이하, 
  명도 6이상 범위
 - 주조색
  : 아이보리계열
 - 보조색
  : 회색 계열
∎강조색
  : 애플그린 계열,
   옐로우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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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지내 공지 및 동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전면공지

․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4m) 사이

의 공지를 전면공지로 조성

․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4m) 사이

의 공지를 전면공지로 조성

․ 위치

- 대로2-1호선변, G2경관녹지변 대

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지를 전면공지로 조성

․ 대로 2-1호선변 , G2경관녹지변 전면

공지의 경우 접해있는 인도와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을 사용

-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

를 금지

․ 전면공지와도로(보행자도로포함)와의경

계부는 단차 15cm미만으로 설치

․ 전면도로로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

하도록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2/3이

상 구간이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도

록 조성

공개공지

․ 건축법 규정에 따름

․ 도로교차부, 녹지등과 연계하여 설치

할 것을 권장

․「건축법」 제43조에 의해 일반대중

에게 상시 개방되어야 함

․ 도로교차부, 녹지등과 연계하여 설치

할 것을 권장

․ 위치

-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

로2-1호선변, G2경관녹지변에 접하

게 조성

․ 형태

- 면적 :「고양시건축조례」제33조에 의

거 대지면적의10%이상

- 공개공지는 최소폭 5m이상 계획

- 최소면적은 45㎡이상으로 설치시

과도한 세장비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함

․ 조성방식

- 전면가로에 면한 길이 1/2이상에서 일

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 공개공지는 바닥은 접한 보도와 같

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차

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자용 경사로

를 설치

- 전체면적의 40%이상이 보행자가 이

용가능 하도록 포장하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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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지내 동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공공보행

통로

■ 공공보행통로

․ 실내형 또는 실외형으로써 24시간 개방

을 원칙으로 하되 실내형의 경우 건물의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권자와 협

의하여 일정시간 폐쇄할 수 있음

․ 최소폭 6m이상으로 조성

․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방향성을 유

지하는 범위에서 위치 및 선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공공보행통로

․ 구역내각시설을연계할수있도록설치

- 광로 2-2호선변에설치

․ 전명공지 및 경관녹지와 연계토록 계획

․ 구역내 각 시설간의 연계를 실외형으

로써 24시간 개방하여야 하며 최소

폭 6m이상으로 조성

․ 대지안의 공지에 일반인이 주요시설

간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

지 또는 건축물내에 통로조성

․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금지

단, 건축물 구조의 안전상 필요한 구

조물은 설치가능

․ 접하는 보도와 단 차이를 두지 않게

조성

․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하되, 장식

포장을 권장

․ 차량동선과교차시보행우선구조로조성

․ 차량동선과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

을 제외한 면적은 조경면적에 산입

개방형

보행광장

(지상부

공개공지)

․ 지상부일 경우 공개공지로 설치

․ 최소규모 300㎡이상의 규모로 건축물

남동측 보행결절부에 설치하여 일반

인에게 24시간 상시 개방함

․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위치는 일

부 조정될 수 있으며, 지상공공보행통

로와 연결시 공개공지로 조성토록 함

․ 남동측 경관녹지변에 지상부 공개공지

설치

․ 최소규모 300㎡이상의 규모로 건축물

남동측 보행결절부에 설치하여 일반인

에게 24시간 상시 개방함

차량출입

불허구간

․ 도로교차부 20〜40m구간 차량 출입

금지

․ 대로 2-1호선변 양끝 각각 40m,

20m구간

․ 중로 1-2호선변 동측 모퉁이변 20m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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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대지내

지상주차

장 조경

․ 지상주차장 설치시(20대 이상) 지상

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

통로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

로 조경 실시

- 폭 3.0m 이상, 높이 0.5~0.6m의 식

수대 설치(차량출입구 부분 제외)

- 수고 3m이상, 수관폭 1.5m 이상

교목 : ㎡당 0.2본 이상 식재

- 식수대의 분리시 폭은 1.5m 이하

로 하며 차량출입구는 제외

․ 지상주차장 설치시(20대 이하) 지상

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

통로 사이에는 위 기준에 따라 조경

처리를 하거나 1.5m 간격으로 단주

설치

․ 부설주차장중옥외주차장은바닥포장재

는 잔디블럭 등 투수성 포장재로 설치

․해당사항없음

옥상조경

․ 전시장부지를 제외한 모든 부지에 건축

되는 건축물의 옥상조경은 권장사항으

로 소관목 위주로 조성하며 휴게시설

(벤치, 파고라 등)을 설치

․ 건축물의 옥상조경은 소관목 위주로

조성하며 휴게시설 (벤치, 파고라 등)

을 설치

․ 높이 1m 이하의 소관목 위주로 조성

․ 야간조명등 설치

․ 2단계 사업추진시 최상부 전체가 옥

상녹화 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 내용

을 변경하여 건축심의 시 반영

가로경관

조경

․ 도로변을 따라 교목을 열식하고 하부 식

생으로 관목 등을 식재 하여 가로경관을

향상

․ 도로변을 따라 교목을 열식하고 하부 식

생으로 관목 등을 식재 하여 가로경관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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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옥외
광고물

․ 가로형 간판: 업소당 1간판원칙(전시

장 제외). 단 도로 곡각지점은 1개

추가가능하며 1층은 판류형 입체간

판설치, 2~3층은 입체형으로 제작하

고, 최고층 상단부는 건축물의 상호

2개 이내에서 입체형으로 허용하나

파나플랙스 등 유연성 원단은 사용

을 금지함, 가로 크기는 업소의 가로

축 이내, 세로크기는 60~100cm 범위

내로 설치함

․ 가로형 종합안내간판: 업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 설치

∴ 업소수가 많은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후 추가 설치

․ 세로형 간판: 설치금지, 단 건물명만

표시가능

․ 돌출형 간판: 1개소만 설치

․ 상기 명시한 설치기준 이외에 해당하

는 옥외광고물 설치는 광고물 관련규

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동법시행령,

경기도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가로형 간판: 업소당 1간판원칙(전시

장 제외). 단 도로 곡각지점은 1개

추가가능하며 1층은 판류형 입체간

판설치, 2~3층은 입체형으로 제작하

고, 최고층 상단부는 건축물의 상호

2개 이내에서 입체형으로 허용하나

파나플랙스 등 유연성 원단은 사용

을 금지함, 가로 크기는 업소의 가로

축 이내, 세로크기는 60~100cm 범위

내로 설치함

․ 가로형 종합안내간판: 업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 설치

∴ 업소수가 많은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후 추가 설치

․ 세로형 간판: 설치금지, 단 건물명만

표시가능

․ 돌출형 간판: 1개소만 설치

․ 상기 명시한 설치기준 이외에 해당하

는 옥외광고물 설치는 광고물 관련규

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동법시행령,

경기도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조명계획

․ 옥외설치 미술장식품에 대한 보행자

관찰용 조명등 설치

․ 건축물을 비추는 조명등 설치

․ 공개공지에 대한 야간조명등 설치

․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에 의해 옥외

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경우 보

행자 관찰용 조명등 설치

․ 건축물을 비추는 조명등 설치

․ 공개공지에 대한 야간조명등 설치

빗물이용
시설설치

․ 물순환 체계를 바로잡고, 에너지 재

활용,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

하여 ‘고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

례’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하도록 하여야 함.

․ 고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제4

조(권장설치대상)에 해당하는 건축

물을 대상으로 함.

․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

하여는 건축허가 신청시 고양시 빗

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제5조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 고양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 물순환 체계를 바로잡고, 에너지 재

활용,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

하여 ‘고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

례’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하도록 하여야 함.

․ 고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제4

조(권장설치대상)에 해당하는 건축

물을 대상으로 함.

․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

하여는 건축허가 신청시 고양시 빗

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제5조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 고양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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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개발계획 (기정)
구 분 층 수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높이
(m)

1단계(2014) 지하4층 ~ 3층 16,687.82 99,909.37 58.35 106.33 23.80

2단계(2020) 4층 ~ 6층 16,687.82 156,683.35 58.35 201.50 41.00

※ 주변개발여건 변화에 따라 단계적 개발계획필요

■ 단계별 개발계획 (변경)
구 분 층 수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높이
(m)

1단계(2014) 지하4층 ~ 3층 15,633.37 99,753.41 55.44 105.42 23.00

2단계(2018) 4층 ~ 7층 16,035.20 158,027.57 56.86 219.39 46.50

※ 주변개발여건 변화에 따라 단계적 개발계획필요

□ 결정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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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6 - 184호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

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

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2. 공고기간 : 2016.09.02. ~ 2016.09.19.(17일간)

3. 공고대상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참조

4.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의문 사항은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2팀 (☏031-8075-477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1부. 

2016. 09. 02.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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